
원격지 여비 세부 기준 개선 

口 원격지 여비지급 기준 

O 지급대상 : 경영상 필요에 의해 실거주지와 신규 발령지가 편도 100Km 이상으로 

배치받은 광역본부 소속 직원 

- 거리기준 : 기주지―근무지 간 지도App 기준으로 자가용 최단거리로 적용 

※ 거주지 주소 확인은 주민등록등본/초본 등 증빙 필요

― 제외대상 : 직책자, 체임발령자, 신입사원(채용지역 최초배치 후 2년간 미지급) 

O 지급기간 : 배치 시점으로부터 24개월 지급 원칙 

※ 기 수혜직원은 '24.7월부터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 (2년겅과자도 ?4년말까지자급)

O 지급 금액 : 이동거리에 따라 거리 구간별 차등 지급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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® 광역본부별 변경사항 공고(광역본부별 예외지역 명시 필요) 

© 대상자는 광역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신청(주민등록등/초본 등 증빙서류 필요) 

※ 실 기주지 변겅에 따라 지출대상 제외 시 통보 필수, 수시 모니터링 예정

@ 광역본부 검토 후 문서시행 및 지급 

O 시행시기 : 2024.07.01(7월 급여일부터 지급) 

- 시행일 이후 배치발령자에 한해 지원 적용(가 발령 대상자 소급 붐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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